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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가스안전영향평가’용역 예산 설계 반영 건의
                        

1. 국가기간 시설물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경

의를 표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피해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

시가스 사업법」제30조의 4 및 「동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하면 가스배

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을 위하여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도시가스

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가스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

명피해를 가져온바 있으며, 시설물을 발주함에 있어 설계서에‘가스안

전영향평가’용역 대가를 반영하지 않아 도시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등 

안전관리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설계반영을 건의하오니 청허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가스안전영향평가 작성지침 및 수행절차 1부.

          (2) 도시철도사업현장 가스안전영향평가 용역 대가 산출서(안) 1부.  끝.

 

수신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한

         국철도시설공단


